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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재정조정제도의 성과와 향후 과제

           김 흥 래
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I. 서 론

각국의 정부간 재정 계를 보면 나라마다 

그 나라의 사회경제  여건과 국가 리체

제, 즉 앙집권체제냐 지방분권체제냐에 

따라 정책목 과 운용형태가 다양하게 나타

나고 있다. 를 들어 오스트 일리아나 독

일, 캐나다와 같은 연방형 국가들은 지역간 

불균형을 해소하는데 정책의 우선순 를 두

고 있고 실제 헌법에 지역간 균형을 명시할 

정도로 운용도 이러한 방향에서 이루어지고 

있다. 랑스의 경우에는 지역간 불균형도 

시하지만 지방분권의 추진과정에서 지역

간 균형과 재정자율성, 그리고 재정책임성

을 조화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다. 반면에 

국은 앙정부의 엄격한 재정규율(fiscal 

discipline)을 기조로 삼아 자치단체도 이에 

상응하는 각종 제도  장치를 요구하고 있

다.

물론, 최근에는 세계은행을 비롯한 세계

인 주요 기 들이 재정분권의 바람직한 모

델로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재정  책임성을 

강조하고 있으나 이들도 인정하는바와 같이 

“유일하면서 이상 인 모델”을 찾기는 실

으로 어렵다고 볼 수 있다. 다시 말해서 

앞에서 지 한 로 어떤 국가의 특정모형을 

그 로 수용하기 보다는 각국이 당면한 

실 인 제약에서 실천가능하고 실효성이 높

은 정책모형을 개발하는 략을 권고하고 

있다. 흔히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존재의의를 

지방자치단체의 재원확충을 통한 행정서비

스의 원활한 공 과 지역간․계층간의 소득

재분배, 최소한도의 국민생활수 (National 

Minimum) 확보에서 찾을 수 있다.

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, 참여정부가 국정

과제의 최우선순 로 두고 있는 지방분권의 

하나인 재정분권과 련된 지방재정조정제

도에 해서 향후의 발  과제를 재정리

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. 

참여정부의 지방분권 “로드맵(road map)”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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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 제시한바와 같이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

선내용은 지방교부세제도의 개편과 지방양

여 제도의 폐지  국고보조 제도의 일부 

개선이며 이와 련하여 새로 신설될 국가

균형발 특별회계(이하 균특이라 함)라고 

할 수 있다. 균특은 지방양여 과 국고보조

이 그동안 나름 로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

향후에는 국가재원의 합리 인 배분과 지방

재정의 자율성 확 라는 측면에서 보다 보

완될 필요성이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

다.

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보면 기존의 지방

재정조정제도가 당 에 도입할 수밖에 없었

던 시  배경과 역사 인 발 과정, 그리

고 정책성과  차원에서의 공과도 다시 한

번 음미할 필요도 있다. 시 가 변하면 제

도의 취지와 운 원리도 당연히 변모해야 

하지만  시 에서 볼 때 당 에 그 제도

를 도입하게 된 정책  배경을 상기하는 일

도 무의미한 작업은 아닐 것이다. 왜냐하면 

새로운 정책과 제도가 발 인 방향에서 

일보하기 해서는 자신을 되 볼아 보는 슬

기로운 지혜도 필요하기 때문이다.

본고는 먼  우리나라 지방재정조정제도

의 개요와 공과를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향

후의 정책과제를 간략하게 기술하고 한다. 

Ⅱ장에서는 기존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역사

 태동과 변천과정을 정리하 으며 Ⅲ장에

서는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의의와 개편내용

을 다루었다. 마지막 Ⅳ장에서는 지방재정조

정제도의 개편내용과 균특을 심으로 향후

의 발 과제를 필자 나름 로 정리하 다.

Ⅱ.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조정제도

1.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의의와

  필요성

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는 

매우 다양하며 서비스의 성격에 따라 재원

조달의 방식도 달라진다. 지방공공서비스는 

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분담하

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가 있다. 한 지방

자치단체가 재원을 분담하는 것이 마땅하지

만 자체재원이 부족하여 앙정부의 재원지

원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. 이와 같이 앙

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재원을 이 ․지원

하는 것을 앙정부로부터의 재정이

(intergovernmental grants)이라 칭하며 이

와 련된 제도를 지방재정조정제도라고 한

다. 

지방재정조정제도의 주요한 기능은 재원

을 안정 으로 지원함으로써 지방공공서비

스를 원활하게 공 하는데 있다. 둘째로는 

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에서 

창출되는 외부효과를 시정하는 일이며 앙

정부 선호사업의 장려, 지역간 혹은 지방자

치단체간 재정력 격차(수평  재정불균형)

의 완화 등도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존재의의

라 할 수 있다. 이 가운데 외부효과의 내부

화는 통상 용도를 지정한 국고보조 의 형

태로 리하지만 재원확보나 지역간 재정격

차와 련된 문제는 용도를 자유롭게 사용

할 수 있는 일반보조 을 활용한다.

이 가운데 자치단체에 한 앙정부의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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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원보장은 국가가 그 기능을 수행하는 과

정에서 필수 인 요소이기 때문에 어느 나

라를 막론하고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근간으

로 운용한다. 그 이유는 앙정부와 지방자

치단체간의 재원배분은 기능 혹은 사무배분

에 맞도록 설정되어야 이상 이지만 실에 

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입과 세출 사이

에 부조화가 발생하기 마련이고, 이로 인해

서 공공서비스가 정수 으로 공 되지 못

할 경우에는 국가 자체의 존립이 받을 

수 있기 때문이다. 지방자치단체는 독자 인 

재정규모가 세할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

사이에는 경제력․재정력의 불균형이 존재

하기 마련이다. 이러한 상황에서는 상 정부

(주로 앙정부)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

일정범  내에서 보장해 으로써 자치단체

간 재정  불균형을 시정하고 공공서비스의 

양과 질을 일정 수 으로 유지시켜야 할 책

무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. 이와 같이 

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재원을 공여해 주

고 지역간 재정격차를 조정해 으로써 지

방자치단체의 역할수행을 뒷받침해 주려는 

제도  장치가 바로 지방재정조정제도이다.

2. 우리나라 지방재정조정제도의

   내용

우리나라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앙지방

간 재정조정제도와 역단체기 단체간 

재정조정제도로 구분할 수 있다. 우리가 통

칭하는 지방재정조정제도는 바로 앙지

방간 의의 재정조정제도로서 지방교부세, 

지방양여 , 국고보조 을 근간으로 발 하

여 왔다1). 반면에 역단체와 기 단체 사

이에서 이루어지는 재정조정제도로는 조정

교부 제도와 재정보 이 있다.

지방교부세, 지방양여 , 국고보조 은 나

름 로의 목 과 성격에 따라 도입․발 하

여 왔는데, 일차 으로 지방재정이 앙재정

의 하 개념으로 상이 정립됨에 따라 자

치단체의 세입은 지방재정조정제도에 의존

할 수밖에 없었다. 컨  우리나라 지방재

정에서 지방교부세, 지방양여 , 국고보조

의 의존도는 2004년 당 산 기 으로 29

조 4,301억원으로 체 지방 산의 34%정

도에 달하 다.

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각 구성요소들에 

한 설명은 뒤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핵심

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.

먼 , 지방교부세는 재정력이 취약한 자치

단체의 부족재원(세출소요 경비)을 보 함

과 동시에 배분과정에서 상 으로 재정력

이 열악한 자치단체에 좀더 배분함으로써 

자치단체간 재정불균형을 시정할 목 으로 

지원하는 일반 인 재정지원 이다. 즉, 구

조 으로 취약한 지방재정의 세성을 보완

하여 자치단체의 재원을 안정으로 지원하고 

이 과정에서 가능하면 자치단체간 재정격차

를 완화시키는데 정책목 을 두고 있다. 지

방교부세는 이러한 정책목 을 효과 으로 

달성할 수 있도록 배분산식을 개발․운용하

고 있는데, 보통교부세는 기 재정수입액과 

1) 국고보조 은 경비의 성격이나 지출목 에 따라 

부담 , 교부 , 의의 보조 으로 구분되는데, 

본고에서는 부담 을 제외한 교부 과 의의 

보조 에 한정하여 기술하고자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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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4 총 산규모( 앙+지방) 246조 7,183억원

앙정부

159조 4,343억원(65%)

지방자치단체  87조 2,840억원(35%)

이 재원 29조 4,031억원

(34%)
자체재원 57조 8,808억원(66%)

국세

1,220,686

기타

373,657

지방교부세

126,939

지방양여

48,546

국고보조

118,546

지방세

319,834

세외수입

232,284

지방채

26,690

 자료 : 행정자치부,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산개요, 2004

<표 Ⅱ-1> 정부 산과 지방 산(2004년도 당 산 기 )

기 재정수요액의 개념을 원용하여 재정부

족액을 산정하고 교부한다. 재정부족액의 일

정 부분을 교부한다는 것은 바로 지방교부

세의 일차  기능인 안정 인 재원보장을 

추구하기 한 제도  장치이다. 기 재정수

요액의 산정과정에는 개별 자치단체가 직면

한 고유의 특성을 반 하는 보정장치를 마

련함으로써 자치단체간 재정격차를 완화시

키고 있다. 

국고보조 은 국가가 시책상 필요하다고 

인정될 때 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정상 

특히 필요하거나 국가 는 시․도가 시책

사업의 장려를 목 으로 운용한다(보조 의

산 리에 한법률 제2조, 동법 시행령 

제28조, 지방재정법 제20조). 국고보조 은 

이론 으로 볼 때 지역간 편익의 확산에 따

른 외부효과의 조정, 가치재(merit goods)

의 공 진에 의의를 둔다. 우리나라의 국

고보조 도 이러한 원칙에 입각하여 운용하

고 있는 바, 국고보조 의 상사업, 경비의 

종목, 국고보조율  액은 련 법령으로 

규정하고 있다. 상사업의 범 와 기 보조

율은 통령령으로 정하며 국고보조 의

산 리에 한법률(제4조 제1항)은 기 보

조율을 100%, 80%, 70%, 50%, 40%, 30%, 

20% 7종으로 구분하고 있다. 이 기 보조

율은 앙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비율이며 

한정된 재원을 효율 으로 배분하기 한 

제도  장치이기도 하다. 즉, 자치단체가 사

업비의 일정부분을 부담  함으로써 투자를 

진하고 국가 으로 긴요한 사업을 시에 

추진하는데 목 이 있다.

지방양여 은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 의 

성격을 부분 으로 지니고 있으나 사용용도

의 지정, 지방비 부담 등으로 국고보조 제

도와 같은 특정보조  계열에 속하는 것으

로 분류할 수 있다. 지방양여 은 양여재원

을 국세의 특정세목에 연동시킴으로써 재원

의 안정성을 도모하고, 일부 사업에 해서

는 배분기 을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

지방비부담을 요구함으로써 투자의 효율성

을 추구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. 양여재원

을 국세에 연동시키고 일정한 산식에 의해

서 배분한다는 에서는 지방교부세  특징

을 갖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용도를 한

정시키고 지방비부담을 요구한다는 에서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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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 지방교부세  지방양여  국고보조

근거 지방교부세법 지방양여 법
보조 의 산 리에 한

법률

목

∘자치단체 재원보장

∘자치단체간의 재정불

  균형 완화

∘자치단체 재정기반 확충

∘지역간균형발  도모

∘국가  시책사업 장려

∘외부효과 조정

재원

구성

∘국세에 연동

  - 내국세의 15%

∘국세 일부세목에 연동

 - 주세 100%

 - 교통세 14.2%

 - 농어 특별세 23/150

∘국가 산으로 계상

용도

∘용도지정 없음

∘자치단체 일반회계

  산으로 사용

∘포  용도지정

∘도로정비사업, 수질오염방지

사업, 농어 지역개발사업, 

청소년육성사업, 지역개발사

업 등

∘제한  용도지정

∘특정사업의 재정수요

  지원

배분

방법

∘기 재정수입액과 기

 재정수요액을 산정 후재

정부족액 기 으로 조정

배분

 (완 한 배분공식)

∘ 상사업별 객  통계와 

사업계획에 의한 심사배정기

에 의거 배분

 (일부 배분공식)

∘자원사업별 사업우선순

  등에 의거 지원

 (배분공식 배제)

성격 일반재원 특정재원 특정재원

<표 Ⅱ-2> 지방재정조정제도 구성요소의 특성

국고보조  성격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.

그러나 지방양여 은 국가와 지방간의 세

원공유 시스템은 아니며, 완 한 의미의 자

본보조 (capital grant)도 아니다. 지방교부

세와 비교할 때도 지방양여 은 자치단체의 

일반  재원보장의 역할을 하지 않을 뿐 아

니라 그 배분의 규칙성과 측 가능성이 상

으로 낮은 편이다(김흥래 2003). 국고보

조 과의 계에서는 용도를 한정시킨다는 

에서는 비슷하지만 상사업을 포 으

로 운용하고 일부 사업에 한해서는 배분공

식을 이용하여 지역간 균형발 을 도모한다

는 차이가 있다.

3. 우리나라 지방재정조정제도의

   발 연

지방교부세는 1951년에 제정된 한시법인 

임시지방분여세법(臨時地方分 稅法)으로부

터 비롯된다. 이 법은 당시 도시지역인 

시․읍과 농 지역인 군․면간의 재정력 격

차가 심하여 이를 조정할 목 으로 제정하

다. 1952년에는 한시법인 동법을 지방분

여세법으로 체․제정하 으나 지방세법의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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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에 따라 지방분여세의 재원이었던 업

세부가세가 지방세로 부활됨으로써 재원의 

변동이 불가피하게 되자 1954년에 부분 인 

개정이 이루어졌다.

그러나 지방분여세는 재원 자체가 빈약하

을 뿐만 아니라 분여방식도 불합리하여 

자치단체간의 재정격차를 확 시키는 문제

가 발생하 다. 이에 따라 1958년에는 지방

분여세제도를 폐지하고 그 신에 자치단체

가 정상 인 행정수행에 필요한 기본경비를 

보 해 주는 지방재정교부 법을 1961년에 

도입하 다. 오늘날의 지방교부세는 지방교

부 법을 토 로 발 하여 왔는데, 교부세 

재원의 일부가 교육재정교부 으로 이 되

었으며(1963년), 국세부가세가 폐지됨에 따

라 이에 해당하는 재원만큼 지방교부세 재

원으로 흡수하는 조치가 이루어졌다(1966

년). 특히, 1973년에는 이른바 8.3조치에 따

라 법정교부율을 일시정지시키고 그 신 

매년도 국가 산의 사정에 따라 규모를 결

정하는 교부액제를 도입하기도 하 다. 그러

다가 8.3조치가 해제된 1981년에 법정교부

율을 부활시켜 내국세의 13.27%를 용하

여 왔으며 1999년에는 15%로 상향조정하여 

2000년부터 용하여 왔다. 그러나 법정교

부율 15% 수 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

수요를 충족시키는데 한계를 보 고, 앙권

한의 지방이양, 지방양여 제도의 폐지에 따

른 재원확충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

2005년부터는 18.3%로 상향조정할 계획으

로 있다(김흥래 2004).2)

2) 최근에는 분권교부세 도입으로 법정교부율이 

19.13%로 다시 조정되었다. 분권교부세의 도입

<지방교부세제도의 발 과정>

∘1951년 : 임시지방분여세제도로 출발

  - 국세  특정세목(지세 등)의 일정율 교

부(34.68%)

∘1959년～1961년 : 지방재정조정교부 제도 

운

  - 국세  특정세목( 업세 등)의 일정율 

교부(40%)

∘1962년 : 지방교부세제도 운

  - 국세  특정세목( 업세․주세 등)의 일

정율 교부(40%)

∘1969년 : 내국세 총액의 17.6%(보통 16%, 

특별 1.6%) 법정율 교부

∘1973년～1982년 : “8.3조치”로 법정율 유보, 

매년 지방교부세 규모 확정

∘1982년 : “8.3 조치” 폐지와 법정율(내국세 

13.27%) 부활  증액교부  신설

∘1991년 : 교부세 재원에서 지방양여 액 제

외

∘2000년 : 법정율 상향조정(내국세 총액의 

13.27% → 15%)

∘2005년 : 법정율 상향조정(내국세 총액의 

15% → 18.3%)

  - 특별교부세를 지방교부세의 9.09%(1/11)

에서 4%로 인하

  - 특별교부세의 지원 상을 5개 항목에서 2

개 항목으로 축소

지방양여 은 특정세목 수입의 부 는 

일부를 자치단체에 이양, 지원하여 도로정비 

등 특정목 사업에 투자하여 지역간 균형발

을 도모할 목 으로 1991년에 도입하

다. 본격 인 지방자치제도를 도입하기 해

서는 우선 충분한 재원확보가 필수 이나 

배경과 운용방향에서는 Ⅲ장 지방교부세 부분에

서 기술하기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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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세를 이용한 재원확충은 지역간 재정격

차를 확 시키는 문제가 있으므로 국세  

일부재원을 앙정부와 자치단체가 공동으

로 이용하는 략을 택하 다. 즉, 지방양여

은 부족한 지방재정을 확충함과 동시에 

자치단체간 재정력 불균형도 완화시키려는 

취지에서 도입하 던 것이다. 지방양여 제

도 도입 기에는 도로사업에 국한되었으나 

1992년부터는 농어 지역개발사업, 수질오

염방지사업, 청소년육성사업을 추가하 고 

1994년에는 일반사업지원 형태의 지역개발

사업이 추가되었다. 양여재원도 1991년에는 

화세의 액, 토지 과이득세의 50%, 주

세의 15%에 불과하 으나 이후 주세수입 

지원비율의 상향조정, 농어 특별세 리특별

회계 입  등으로 크게 신장되었다. 2001

년에는 화세가 폐지, 부가가치세로 통합됨

에 따라 교통세의 일부가 양여재원으로 편

입되었다. 그러나 지방양여 은 지방교부세

와 국고보조 의 간  성격으로 본래의 

정체성이 희석되었으며 지방비부담의 요구

로 지방재정의 경직성과 비효율성을 래한

다는 비 이 제기되어 왔다. 이에 따라 지

방양여 제도는 폐지되고 그 신에 사업의 

성격에 따라 지방교부세, 국고보조 , 균특

에 분리․흡수될 정이다. 즉, 지방도로정

비와 지역개발사업은 지방교부세로, 수질오

염방지사업과 청소년육성사업은 국고보조

으로 환하되 농어 지역개발사업은 균특

에 포함하도록 하 다.

국고보조 은 그간 앙정부의 산사정

에 따른 기복으로 자치단체 재정운용의 

측성과 합리성을 해하 다. 를 들어 사

업별 기 보조율을 인하하거나(1986년), 보

조 액을 축소(2002년)하는 등의 조치가 이

루어진바 있다. 1980년 지방재정에서 13%

를 차지하 던 국고보조 의 상은 1990년

에 9.6%로 하락하 다가 그 이후부터 증가

추세로 반 하여 최근에는 15% 내외 수

을 유지하고 있다. 2003년도의 경우 국고보

조 은 총 18개 부처, 490개 사업, 11조 

1,074억원으로 지방 산의 13.7%, 사업 산

의 24.6%를 차지하는 규모이다. 그러나 국

고보조 은 상사업의 합성, 재원의 불안

정성, 과도한 지방비부담 등의 문제가 지

됨에 따라 지방 임사무를 지방사무로 환

하고 재원은 지방교부세로 이 하며 지방재

정의 자율성을 신장한다는 차원에서 가  

포 지원방식으로 환할 계획이다. 한 

SOC, 농어   낙후지역에 한 지역개발

사업은 균특으로 편입하여 추진하기로 하

다.

Ⅲ. 우리나라 지방재정조정제도의 

의의와 개편

1. 총

Bahl and Linn(1992)에 의하면 정부간 

지방재정조정제도는 조정재원을 어떻게 결

정하느냐에 따라 국세의 일정비율에 연동하

는 방식, 국회가 결정하는 것과 같은 특별

방식(ad hoc), 승인된 지방재정의 세출에 

맞추어 결정하는 방식 3가지로 분류된다. 

이 재원의 총액을 결정하면 자치단체별로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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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보조  유형

목  
A B C D F G H K

앙정부

 - 지방재정 통제력 유지

 - 특정기능 세출을 자극

 - 지역간 형평성

 - 징세노력 개선

-

?

-

?

-

?

+

?

-

+

?

+

?

?

+

+

+

?

+

?

+

+

?

+

+

?

+

?

+

+

?

+

자치단체

 - 지방재정 통제력 유지

 - 산의 효율성

 - 세입의 합성 개선

+

+

+

+

+

+

?

?

+

?

?

?

-

-

-

-

-

-

-

-

-

-

-

+

공통

 - 행정비용 최소화 + ? - ? ? - ? -

 주 : +는 정 , -는 부정 , ?는 불투명을 의미함.

 <표 Ⅲ-1> 지방재정조정재원의 유형별 정책효과

배분규모를 결정해야 하는데, 여기에는 지방

세 징수실 에 연계하는 지방세 연동방식

(derivation basis), 공식으로 산정하는 방

식, 행정비용의 액(일부)를 보 하는 비용

보 방식, 특별방식 4가지가 있다. 이 기

에 따르면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총액결정방

식과 자치단체별 배분방식에 따라 총 12개 

유형으로 분류된다고 볼 수 있다. 

이들에 의하면 총액규모를 국세의 일정비

율에 연동시키는 A∼D 유형을 자주재원에 

근 한 조정재원으로 간주하고 지방재정의 

입장에서 유리하다는 논리를 제기하고 있다. 

특히, A와 B유형을 재정분권화 방향에 부

합하는 조정재원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B유

형은 보정기능의 활용도에 따라 지역간 재

정격차를 완화시키는데 효과 인 제도로 알

려져 있다. 이와는 다르게 F∼H는 총액규

모를 지방재정의 외부에서 재량 으로 단

하기 때문에 앙정부의 감독기능이나 재원

배분의 효율성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단을 

내리고 있다. H유형의 경우 총액이나 배분

규모를 재량 인 단에 의존하므로 앙정

부가 이 재원을 실질 으로 장악하게 된다. 

때문에, 지방재정에 한 앙정부의 정책유

인이 강하게 작용시킬 수 있다. F유형은 총

액은 재량 인 단에 의존하지만 자치단체

별 배분은 공식에 근거한 객 성을 유지하

고 있으므로 앙정부의 정책유인효과는 G

유형에 비하여 다소 약화된다. 이런 에

서 보면, H유형은 앙정부가 총액과 배분

규모, C, G, K유형은 사업비의 산정  분

담규모를 결정하므로 재정분권화의 방향과 

조화시키기가 곤란해진다.

상기 분류방법과 기 을 용하면 지방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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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규모 지방세
세 외

수 입
지방채

지  방

교부세

지  방

양여

국  고

보조

872,840

(100%)

319,834

(36.6%)

232,285

(26.6%)

26,690

(3.1%)

126,939

(14.5%)

48,546

(5.6%)

118,546

(13.6%)

 자료 : 행정자치부 「지방자치단체 산개요」, 2004년

  주 : 당 산 총계기 임

<표 Ⅲ-2> 지방재정의 세입구조

(단  : 억원)

부세와 지방양여 은 총액이 국세에 연동되

어 있으므로 A∼D유형이 포함시킬 수 있는

데, 배분방식에서 지방교부세는 주어진 공식

으로 산정하므로 쉽게 B유형으로 단할 수 

있다. 그러나 지방양여 은 배분방식을 지방

교부세와 국고보조 의 체제를 혼용하고 있

기 때문에 다소 모호한 측면이 있다. 지방

양여 은 조건부 보조  성격을 지니면서

도 배분방식은 지방교부세  성격을 가미하

고 있고, 따라서 조건부 보조 이 지향하는 

산집행의 효율성이 제도 으로 담보하기 

어려운 측면이 있었다. 이러한 문제는 국고

보조  운용과정에서도 비슷하게 발생하

음을 찰할 수 있는데, 그 동안 도로, 사회

복지, 환경보호 등 SOC사업에서 소기의 성

과를 거둔 것은 인정하나 공통 으로 국가

정책의 합목 성과 산운용의 효율성을 생

각하면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두되었다고 

볼 수 있다.

2. 지방교부세

모든 국민은 일정수 의 기본 인 행정서

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. 이를 해서

는 자치단체의 재정여력이 충분해야 하나 

특정 자치단체에 세원이 편재되는 등 지역

간 재정불균형이 심각한 실정이다. 지방교부

세는 이와 같이 세입기반이 취약한 자치단

체에 기본 인 재원을 보장하면서 세원편재

와 지역간 재정불균형을 시정하는데 의의가 

있다. 지방교부세는 당  취지에 맞게 자치

단체에 한 재원보장기능을 효과 으로 수

행하고 있다. 지방재정에서 지방교부세가 차

지하는 상은 2004년 기 으로 14.5%에 

달할 정도로 단히 요하다. 특히, 시와 

군의 경우 지방교부세는 산의 21%와 

41%를 차지하며 재정력이 열악한 자치단체

에서 지방교부세의 역할은 이보다 더 지

한 치에 있다. 

지방교부세의 재원보장기능은 산정공식으

로 제도화시키고 있다. 재원보장, 즉 교부액

의 기 은 재정부족액인데, 재정부족액은 기

재정수요액과 기 재정수입액의 차액으로

부터 도출된다. 따라서 기 재정수입액과 기

재정수요액을 객 으로 산정하는 일이 

요하며 지방교부세는 재원보장기능이 효

과 으로 작동되도록 공립학교 교원  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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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 재정수요액 - 기 재정수입액 = 재정부족액 ≒ 보통교부세

(12개 측정항목 

31개항목별기 수요 + 

보정수요±수요인센티 )

(지방세수입의 80% +

보정수입±수입인센티 )

․

↑

(조정율 용)

  ⇒ 각 자치단체별 재정부족액을 기 로 조정율을 용하여 조정교부

담 이나 역단체가 기 단체에 이 해야 

하는 재정보  등 제도 으로 혹은 지역

단 의 특성을 반 한다. 이와 함께 지방교

부세는 도서․벽지지역이나 낙후지역을 

상으로 지역균형발  요소를 보정함으로써 

자치단체간 재정력 격차가 완화될 수 있도

록 별도의 장치를 운용하기도 한다.

그러나 지방교부세는 <표 Ⅲ-1>에서 설

명한 로 일반보조 이 갖는 한계를 지니고 

있다. 자치단체가 자체재원과 같은 수 으로 

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일반재원은 그 성

격상 끈끈이효과(flypaper effects)라고 하는 

재원낭비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. 지방교부

세는 자치단체가 도덕  해이(moral hazard)

에 빠져 산을 방만하게 운용하는 부작용

을 제어하고자 다른 나라의 사례에서 찾아

보기 어려운 인센티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. 

일본의 지방교부세를 보면 우리와 마찬가

지로 재원보장  기능과 재정격차 완화기능

에 역 을 두지만 인센티  요소는 도입

하지 않고 있다. 오히려 일본의 지방교부세

는 지역특성  요소를 반 하기 한 제도

 노력을 활발하게 기울이고 있다. 기본방

향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기 재정수입

액과 기 재정수요액, 재정부족액의 개념에

서 출발하지만 구체 인 산정방식에 들어가

면 지역특성과 련된 보정기법이 상당히 

발달되어 있다. 보정의 유형만 해도 종별보

정(種別補正), 도보정(密度補正), 단계보

정(段階補正), 태용보정(態容補正) 등을 

극 으로 개입시켜 보정의 역할이 높은 수

이다. 한 과 한 지방채로 지방재정의 

기가 심각한 문제를 부분 으로 완화시킬 

목 으로 기 재정수요액 산정시 공채상환

비를 반 하고 있다.

이처럼 일본과 우리나라의 지방교부세제

도는 재원보장기능을 시한다는 에서는 

동일한 정책목 을 지니고 있으나 최근에는 

운용방향의 차이가 발견되고 있다. 즉, 일본

의 지방교부세가 다양한 보정기법으로부터 

재원보장기능에 더 충실하려고 노력한다면 

우리나라의 교부세는 상 으로 재정격차 

완화, 운용의 투명성, 산집행의 효율성에 

정책  심을 기울이고 있다. 최근 앙정

부가 구상하고 있는 지방교부세제도의 개선

방안을 살펴보면 이러한 특징이 잘 나타나 

있다. 

먼  지방교부세는 기존의 보통교부세와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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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별교부세에 분권교부세를 추가된다. 이에 

따라 교부재원은 당  내국세의 18.3%에 

더하여 분권교부세(내국세의 0.83%)가 추가

되어 내국세의 19.13%로 인상된다. 분권교

부세는 국고보조사업 가운데 자치단체에 이

양되는 사무의 경비를 보 하는 수단으로 

재 지방이양사무는 13개 부처 149개 사무

에 9,58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. 지

방이양에 따른 신규 재정수요는 교부세율 

인상분 8,456억원과 담배소비세 인상분 

1,125억원으로 지원하며 이를 지원하는 제

도로 분권교부세를 도입하겠다는 구상이다. 

단, 분권교부세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

년간 한시 으로 운용하고 2010년 이후에는 

보통교부세로 통합된다.3)

보통교부세는 산정과정의 합리성과 투명

성을 개선시킬 의도에서 재 31개 세항목

을 26개 소항목으로 축소한다. 입법  선

거 리비와 일반행정비(7개 세항목)를 일반

행정 리비 3개 세항목으로 축소하는 것이 

표 인 이다. 반 로 고령화․정보화 등 

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재정수요 요인은 

아동복지비와 지역정보화비를 추가하여 반

3) 분권교부세는 지방이양사무와 련하여 크게 경

상  수요와 비경상  수요로 구분된다. 경상  

수요는 분권교부세의 78%(77개 사업 7,436억

원)이며 장애인생활시설운 , 문화재보수, 농업

인자녀학자 이 여기에 해당한다. 보통교부세와 

비슷하게 회귀방정식을 이용하거나 자치단체별 

보조  평균교부액 비 을 감안하여 산정할 계

획이다. 노인복지회  신축, 마을어장 개발, 

충시설 건립, 버스공 차고지 건설 등과 같은 

비경상  수요는 22%(72개 사업 2,145억원)이

며 인구․재정력지수로 배분하되, 일정기간 지

원이 필요한 사업은 해당 자치단체에 반 한다.

한다. 특별교부세는 지방교부세 총액의 

9.09%에서 분권교부세액을 제외한 지방교부

세액의 4%로 축소하 다. 교부 상도 5개 

수요에서 지역 안수요  재해 책수요 2

개 사업으로 재편하 다. 

 《지방교부세 개편계획》

∘법정교부율 15%에서 19.13%로 상향조정

  - 보통교부세  특별교부세 : 18.3%

  - 분권교부세 : 0.83%

∘ 분권교부세 신설

  - 국고보조사업  지방이양사무 경비보

  - 경상  수요와 비경상  수요로 구분하여 

배분

∘ 특별교부세 축소

  - 지방교부세 총액의 9.09% → 4%(분권교

부세 제외)

  - 5개 수요 → 2개 수요

∘보통교부세 산정방식 개선

  - 측정항목 31개 → 26개

  - 아동복지비  지역정보화비 신설

3. 지방양여

지방양여 은 앙정부의 정책목 하에서 

국가와 지방의 재정통합을 추구하는 국고보

조 의 제약을 탈피하고 역사 인 지방자치

제도의 도입에 즈음하여 지방재정의 재원을 

확충시킬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도입하

다. 특히, 지방도로, 환경보호, 청소년육성 

등 그동안 국고보조  역에서 사각지 로 

방치되면서 국가 으로 볼 때 정책 응이 

시 한 사업의 기반을 조기에 구축하기 

해서는 새로운 지방재정조정재원이 시 히 

요망되었으며 정책 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

두었다고 볼 수 있다. 지방양여 은 1991년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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《그간의 성과》

① 지방재정확충에 기여

’91년 2003년

   •지방 산규모 : 17조 1,184억원  78조 1,614억원(4.6배)

   •지방양여 : 5,570억원   4조 9,035억원(8.8배)

   •양여  비 :       3.3% ⇒  6.3%(증 3%)

 ② 지방SOC사업에 지속 인 투자

   • 지방도로 포장율 : 32.2% ⇒ 46.3% (62,272㎞ 확․포장)

     - 도로이용증가(차량/日) : 2,580  ⇒ 4,328 (2.4배)

   • 농어  정주권개발 : 768개면  ⇒ 562개면 완료(73.2%)

     - 오지개발 : 403개면  ⇒ 399개면 추진

   • 하수도 보 율 : 37.5% ⇒ 75.0%

     - 하수 거정비(율) : 59,308㎞(58.7%)

   • 청소년육성사업 : 청소년수련 , 문화의 집 건립(71개소)

 ③ 지역개발사업 추진

   • 소하천 정비(‘94년 이후)등 4조 9,593억원 투자지원  

도입 당시에는 지방도로(직할시도, 지방도, 

군도, 농어 도로)사업에 한정하 으나 재원

의 안정  확보를 해 1995년에는 농어

특별세, 2001년에는 교통세의 일부를 재원

으로 하는 등 상국세와 비율을 변화시켜 

왔다. 그리고 상사업도 1992년에 농어

지역개발, 수질오염방지, 청소년 육성 사업

을 포함하 으며 1994년도에는 지역개발사

업을 신설하게 되었다. 그 결과 지방양여

은 지방자치실시와 더불어 도입된 이래 그

동안 지방재정확충에의 기여, 지방SOC사업

에 지속  투자, 지역개발사업 추진 등의 

성과를 거두어 왔다. 지방양여 은 도입 

기에는 지방 산의 3.3%에 불과하 으나 

2003년에는 지방재정의 6.3%로 성장하여 

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하 으며 국고보조 의 

사각사업을 지속족으로 보완함으로써 지역

개발 하부구조를 구축하는데 일조하 다. 

를 들어 지방양여 의 주된 사업인 지방도

로사업을 보면 1991년 32.2%에 불과하 던 

지방도로 포장율이 2003년에는 46.3%로 개

선되었고. 농어  정주권개발사업 역시 768

개면 가운데 73.2%인 562개면을 완료하

으며 하수도 보 률은 37.5%에서 75%로 

크게 향상되는 성과를 거두었다.

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방양

여 은 짧은 역사를 마감하고 2005년부 상

사업의 성격에 따라 지방교부세, 국고보조

, 균특으로 편입된다. 지방양여 은 정체

성이 모호하다는 비 이 제기되어 왔으나 

국고보조 과 달리 사업비의 이월이 가능하

고, 용도가 포 으로 지정되며, 자치단체 

안사업을 효과 으로 처하는데 장 을 

보 던 것도 사실이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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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신장하고 국가재원의 

효율  투자를 해서 지방양여 의 도로정

비  지역개발사업은 지방교부세로, 수질

오염방지사업  청소년육성사업은 국고보

조 으로, 농어 지역개발사업은 균특으로 

흡수된다. 다만, 기 시행 인 도로사업은 

2008년까지 연간 8,500억원을 지원할 계획

이다.

 《양여  개편계획》

• 2004년 기  4조 3,972억원

•도로정비(1조 9,134억원)․지역개발사업

  (7,562억원)

   ⇒ 지방교부세(2조 6,696억원)

•수질오염방지(1조 3,419억원)․청소년육성

사업(303억원)

   ⇒ 국고보조 (1조 3,722억원)

•농어 지역개발사업(3,554억원)

   ⇒ 국가균형발 특별회계(3,554억원)

4. 국고보조

의의 국고보조 은 앙정부 입장에서 

우선순 가 높거나 자치단체 사이에 효

과가 존재하여 사회 으로 바람직한 수 에 

미치지 못하는 투자사업을 장려하는데 의의

가 있다. 따라서 국고보조 은 다른 지방재

정조정제도와 달리 사회  편익의 에서 

상사업과 이 규모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

직하다. 

략 으로 국고보조 제도의 의의는 다

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. 첫째, 국민기

생활 유지나 사회복지시설과 같이 국가가 

국 으로 일정수  이상의 복지행정을 실

하는데 필요하다. 둘째, 국가 체 인 차

원에서 종합 인 계획을 효과 으로 추진하

고 통합 인 재정운 에 필요하다. 셋째, 재

해복구와 같이 일시 이고 특별한 재정수요

를 시의 하게 응하는데 필요하다. 마지

막으로 행정서비스의 수혜(폐해)가 특정 자

치단체에만 국한되지 않고 인근 자치단체에

게까지 될 때 이를 조정하기 해서는 

국고보조 의 역할이 요구된다.

결국, 국고보조 은 외부경제가 기 되는 

사회복지사업, 도로․상하수도, 교육등 지역

기반시설과 정반 로 외부비경제가 발생하

는 환경 리․ 오시설을 사회 인 정규

모로 유지하는데 의의를 찾을 수 있다. 우

리나라의 국고보조 도 이러한 취지에 맞게 

농림어업이나 보건복지와 같은 사회  소외

사업, 소기업육성등 경제개발사업, 도로․

철도등 SOC사업에 을 두고 있다. 실제

로 농어 진흥, 소기업육성, 사회간 시설 

확충, 소득층보호와 같은 사회복지사업, 

폐기물처리시설과 같은 환경보호사업 부분

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. 다만, 제도운

 과정에서 자치단체 재정운용의 자율성을 

제약한다든가 과도한 지방비 부담을 요구함

으로써 안사업에 시의 한 응을 어렵

게 한다는 , 앙부처의 이해 계 속에서 

세사업이 난립한다는 , 그리고 이로 인

하여 국가재원의 효율  배분을 해하는 

문제가 있었다.

이러한 한계는 균특이라는 새로운 제도의 

도입과 보다 포 인 용도지정으로 지방재

정의 자율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개선할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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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획이다. 앞으로 국고보조 은 지방이양 

상사업, 국고보조 유지 상사업, 국가 직

추진 상사업으로 정비하며 지방이양 

상사업은 분권교부세 형태로 재원이 이 된

다. 반면에 국고보조 유지 상사업의 경우 

환경분야와 같이 국가 으로 필요한 사업이

나 자치단체가 소극 으로 처하는 사업은 

행 로 유지하되, 국고보조사업을 통합하

고 가  포 지원방식으로 환하여 지방

재정의 자율성을 개선하기로 하 다. 한편, 

SOC, 농어 , 낙후지역, 개발 등 지역

개발사업은 균특으로 편입하여 추진하게 된

다.

《국고보조  개편계획》

•기본방향 : 포 보조 화․통합화

•지방 임사무의 지방이양

   ⇒ 분권교부세(내국세 0.83%)

•지역개발(SOC․농어 ․낙후지역․

  개발 등)

   ⇒ 국가균형발 특별회계

•국가  필수사업 등 ⇒ 행 유지 

참고 으로 지 까지 설명한 지방재정조

정제도의 개편배경과 내용을 요약․정리하

면 다음과 같다.

Ⅳ.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편과 

향후과제

정부가 지방분권정책을 구 하기 해 로

드맵을 제시하고 재 련 정책  제도를 

변화시키고 있음은 이미 언 한바 있다. 지

방교부세제도의 개선, 국고보조 제도의 정

비, 지방양여 제도의 폐지  국가균형발

특별회계의 신설은 지방재정의 자율성 신장, 

국가재원의 효율  배분에 목 을 두고 있

다. 문제는 분권화와 효율성은 일정부분 충

돌할 수밖에 없는 역이 존재하고, 따라서 

지방재정의 자율성과 국가재원의 효율성을 

조화시키기 해서는 실행방법에서 구체화

되어야 한다. 이런 맥락에서 지 부터는 새

롭게 개편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향후과제

에 하여 간략하게 기술하고자 한다.

1. 지방교부세

지방교부세제도는 재원의 신장과 더불어 

내부구조의 기능 변화를 경험하 다. 무엇보

다도 번에 지방교부세의 재원이 크게 신

장된 것은 지방재정의 입장에서 매우 고무

이고 요한 의미를 지닌다. 이러한 

에서 볼 때, 정부는 이번 기회에 지방교부

세의 정책목 (재원보장  재정형평화)을 

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의 운 방식

을 개선하는데 매우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

야 한다. 구체 으로, 기 재정수요․수입의 

측정 객 성 제고, 측정항목의 간소화  

측정단  개선, 단 비용 실화, 보통교부

세와 특별교부세의 정책 연계 강화 등의 합

리성을 높이는데 주력해야 한다.

지방교부세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 해서

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수요와 재정 능력

을 보다 객 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안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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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양여 법 폐지  지방교부세법

개정내용(2003. 12. 29)

｝지방양여 법 폐지법률

  □ 지방양여  제도는 그 동안 국고보조  성격의 사업과 보통교부세 성격의 재원이 포함되

어 제도의 정체성에 문제가 있어

    ○ 동 제도를 폐지하고 각각 사업의 성격에 따라 개편하 음

  

개편내용(2004년기 : 4조 3,972억)

 • 도로정비(1조9,134억) ․지역개발사업(7,562억) → 지방교부세(2조6,696억)

 • 수질오염방지(1조3,419억) ․청소년육성사업(303억) → 국고보조 (1조3,772억)

 • 농어  지역개발사업(3,554억) → 국가균형발 특별회계(3,554억)

    ※양여  재원인 주세(100%, 약 3조원)가 국가균형발 특별회계로 편입됨

  □ 이에 따라, 도로정비사업과 지역개발사업 재원 총 2조 6,696억원을 지방교부세로 환하여

    ○ 자치단체의 자주  의사에 따라 사용하게 함으로써, 지방재정운용의 자율성을 제고시키고

    ○ 재정력이 취약한 자치단체의 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게 됨

  □ 아울러, 지방양여  제도의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해

    ○ 지방양여 법 시행 당시 시행 인 지방도로 정비사업은 지방교부세 불교부 단체를 포함

하여 완공에 소요되는 재원을 지방교부세에서 별도 보 하도록 법제화하 음(연간 8,500

억원, 2005～2008년간)

｝지방교부세법  개정법률

  □ 특별교부세 규모가 1조원을 상회하여 지나치게 많다는 지 에 따라

    ○ 재원규모를 행 지방교부세의 9.09%(1/11)에서 4% 수 으로 낮추고

    ○ 지원 상 수요를 행 5개에서 2개수요(재해 책 2%, 지역 안 2%)로 축소하 음

  □ 한, 증액교부 제도가 도로망 확충 등 국고보조  성격의 사업이 포함되어

    ○ 국가 재정질서를 해한다는 지 이 있어 폐지하 음

  □ 아울러, 지방교부세로 환되는 2조 6,696억원에 해당하는 교부세 법정율

     인상분(2.8%)이외에

    ○ 0.5%를 추가한 3.3%를 인상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게 되었음

       (2005년 기 , 5,000억원 순증)

｝시행시기: 2005. 1. 1부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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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속 으로 검토, 개선해야 한다. 기 재정

수요를 산정하는 측정항목을 실제 지방재

정수요와 연계시키고 그 동안 학계 등에서 

제시되었던 측정항목의 수를 축소․조정하

는 방안을 정책화할 필요가 있다. 련 이

론과 실 상황을 미루어 볼 때 측정항목

을 5～10개 항목으로 더 축소하는 방안이 

합리 일 것으로 단된다( 컨 , 입법  

선거 리비와 일반행정비, 민방 리비와 

소방 리비 등의 통합 조정). 이 과정에서

는 고령화․정보화뿐만 아니라 사회복지, 

환경, 문화여가 등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

재정수요도 신설․조정하는 방안도 함께 

추진되어야 한다. 기 재정수입부문에서는 

지 과 같이 소극 으로 재정수입을 측

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자치단체의 실제 세

입능력을 반 하고 세입 측력을 높이는 

극 인 방향 환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. 

정부가 자치단체의 재정수요와 재정수입능

력 두 부문을 객 으로 측정하여 양자의 

균형을 조정해 주고 배분방식을 단순 투명

하게  해  때 지방교부세의 기능과 상

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다. 지방교부세

가 보다 합리 으로 운 되기 해서는 

앙정부, 지방자치단체, 문가 그룹이 함께 

모여 끊임없는 토의와 검증 그리고 모의실

험(simulation) 등을 주기 으로 행하여야 

한다. 정부는 기 재정수요와 기 재정수입

의 개념과 측정방식은 한번 정해지면 바

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속 으로 갱신, 발

해 나가는 그 무엇임을 인식하고 주기

으로 더 나은 제도의 개선을 추구해야 한

다.

지방교부세 내부의 구조문제를 개선하는 

노력도 향후 상되는 요한 과제이다. 

2005년부터는 지방교부세 속에 목 과 기능

을 달리하는 교부세 재원들 - 지방양여 의 

도로사업 기능을 담당하는 교부세 재원과 

국고보조 의 정비에 따른 이양재원의 지방 

배분을 담당하는 분권교부세 - 이 기존의 

보통교부세 재원과 혼합, 운 된다. 이들은 

정부정책의 기조를 뒷받침하는 잠정 수단

(4～5년의 한시  기능 담당)으로 도입된 

것들인데, 기존의 보통교부세와 달리 재원의 

용도와 목 이 포 으로 지정된 특성을 

가지고 있어서 그 운 과 더불어 지방교부

세의 본원  목 에 일부 장애를 래할 가

능성이 있다. 아직은 련 통계자료가 없어

서 그 효과 등 다양한 분석을 할 수가 

없지만, 이들로 인해 지방교부세의 정책목

(재정 형평화 등)이 크게 훼손되는 사태가 

발생하지 않도록 배분방식의 고안에 있어서 

세심한 배려가 주어져야 한다.

지방교부세의 법정교부율이 인상됨에 따

라 재정 충족율(기 재정수요액과 기 재정

수입액의 차액)이 일부 개선된 것은 사실이

지만, 실제로 들어가면 지방재정 수요를 충

족시키기에는 여 히 미흡한 수 이다. 분권

교부세를 로 들면 국고보조 이 편입된데 

불과하기 때문에 실질 인 재원확충이 이루

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. 따라서 법정교부율

의 상향조정은 지속 인 검토가 필요한 사

안이며 정부간의 상노력이 요한 향후 

과제로 남는다. 이와 동시에 이제는 지방교

부세로 인한 지방의 “도덕  해이(moral 

hazard)” 문제에 하여도 다각도에서 진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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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. 국가와 지방이 

국민이 낸 세 을 한 솥에서 나 어 먹고 

있음을 생각한다면 지방재정 한 보다 효

율 이고 책임있는 재정운 이 요망된다.    

지방교부세의 재정인센티 제도의 운 결

과에 한 객 인 평가를 실시하고 그에 

한 정책 방향성을 재정립하는 과제도 향

후 수행되어야 할 주요 과제에 속한다. 인

센티 제도는 그 나름의 목 과 합리성을 

갖고 있지만, 그것이 정부가 의도한 목

로 지방자치단체의 행태 변화를 유도하 는

지에 하여는 아직 객 으로 검증된 바

가 없다. 지 부터는 인센티 제도의 효과성

과 유용성에 한 다면평가를 통해 이에 

한 향후의 정책방향을 정립할 수 있도록 자

기 검을 해야 할 것이다.

특별교부세의 기능과 운 방식에 하여

도 지속 인 개선을 모색해야 한다. 특별교

부세부문에서 앞으로 다루어져야 할 주요 

과제로는 (1) 보통교부세와의 연계   제한

 보완기능 수행, (2) 지방의 재원 측 가

능성 제고, (3) 운 의 투명성 제고 등을 지

할 수 있다. 특별교부세는 자체의 고유 

정책목 을 갖고 있지만 그것은 재정형평화 

기능을 수행하는 지방교부세의 정책목 을 

훼손하지 않는 범  내에서 충족되어야 한

다. 마지막으로, 특별교부세의 운  투명성

을 이해 계자들이 수 할 수 있는 수 으

로 높여나가는 동시에 장기  에서 

특별교부세의 정수 을 분석․평가하는 

것도 요한 향후과제에 속한다.

2. 국고보조 제도

국고보조 제도는 그 나름의 순기능에도 

불구하고 상사업 선정, 기 보조율, 재원 

불안정성, 소액․과다사업, 비효율  사업

리 등의 문제 을 노정해 왔다. 향후의 국

고보조 제도 운 은 이와 같은 문제의 해

소와 더불어 새로운 재정운 의 가치개념

(재정 운 의 자율성, 책임성, 효율성 등)을 

구 하는 제도  장치와 방향성을 구축하는

데 을 두어야 한다. 이러한 에서 

볼 때, 정부가 지방분권과 재정운  효율성 

에 입각하여 년 7월에 국고보조 제

도의 구조개편을 확정한 것은 시의 하

다4).

번의 국고보조 제도 개편은 지방분권

과 앙․지방간의 재원배분 체계를 재정립

하는 거시  에서 보조사업의 축소․통

합․이양을 결정하 다는 에서 요한 의

미를 갖는다. 그러나 국고보조사업의 운 방

식에 한 근본 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한 

이나 자치단체들이 자율 이고 탄력 으

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을 안정 으로 마련

해 주지 못한  등에서 번의 조치는 다

소 미흡한 이 없지 않다. 이러한 상황 인

식을 하면서 앞으로 국고보조 제도가 변화

4) 정부는 몇 가지 기본원칙 아래 국가정책과의 연

계성이 강한 복지, 농림, 환경 련 사업 군을 국

고보조사업으로 존치 하기로 결정하 고, 지방

사무 성격이 강한 복지, SOC, 교육 련 사업이 

높은 비 을 차지하는 사업을 지방에 이양하기

로 결정하 다. 그리고 지역개발 성격이 강한 

복지, SOC, 농림, 문화 , 산업 련 보조사업 

등은 국가균형발 특별회계로 이 하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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되어야 할 과제와 방향에 하여 언 하면 

다음과 같다.

첫째, 국고보조 제도가 자치단체의 재정

자율성을 해하는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. 

국고보조 의 특성상 앙정부의 정책 주도

와 감시․감독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 동

안 지나치게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구속해온 

운 방식은 개선되어야 한다. 특히, 많은 사

람들이 지 해온 국고보조사업의 정책 자의

성 남용, 지나친 감독과 무리한 사업요구 

등의 행은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계획성 

제고 차원에서 변화되어야 한다. 아울러 지

방자치단체 한 가능한 많은 보조 을 받

아 내어 자신에게 유리한 사업에 자 을 사

용하는 행태를 고쳐야 한다.

둘째, 국고보조 의 재원 불안정성과 보조

사업의 정책 가변성(정책 불확실성)에 한 

근본 인 책을 모색해야 한다. 국고보조

제도의 불안정성은 지방재정의 계획성과 사

업운 의 효율성에 부정 인 향을 미치는 

주 요인으로 잘 알려져 있다.  국고보조

의 상사업과 지원폭이 가변 일수록 자치

단체가 부담해야 할 지방비 부담액의 크기

와 사업 측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. 이를 

해소하기 해서는 지방의 산수립 단계에

서 국고보조사업의 규모와 내용에 한 정

보가 정확히 제시되어야 하고, 연도 (특

히, 연도 말)에 앙정부의 일방 인 정책결

정으로 보조사업이 추진되는 불확실성 요인

들이 해소되어야 한다.

셋째, 국고보조사업의 운 ․ 리에 성과

리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. 지 까지의  

국고보조사업 리는 산집행의 법  의무 

수, 경비정산  반납 등에 이 주어 

졌고, 객 이고 과학 인 사업평가는 거의 

이루어지지 않았다. 앞으로는 왜 국고보조사

업을 수행하는지, 그 사업의 목 과 효

과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규정하고 그 수행

실 을 객 으로 평가하는 성과 리시스

템을 가동해야 한다. 이를 해서는 국고보

조사업의 소요비용(원가) 정보와 성과정보

를 리할 수 있는 성과 리 기반을 구축하

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.

넷째, 국고보조 의 규모와 사업수가 팽

창하는 상을 방지하는 제도  장치를 마

련해야 한다. 근년에 국고보조사업 수가 법

에 명시된 사업수의 3배를 과하는  상

이 빚어졌는데, 이러한 상은 재정의 계획

 운용에 큰 차질을 래함은 물론 보조사

업의 소액화, 분산화, 감독․ 리의 어려움

을 야기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. 사업수가 

팽창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들은 개별사업

별로 앙정부의 감시․감독, 의, 보고 등

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게 되고 그것

은 결국 국가재정과 지방재정 양 측면에서 

비효율성을 래한다.

넷째, 국고보조사업의 기 보조율(지방비 

부담)의 정 수 을 지속 으로 모색해야 

한다. 이를 해서는 국고보조사업별로 국

가․지방간의 이해 계  수혜도 등에 

한 정 분석을 하는 동시에 앙․지방간에 

지속 인 화와 공감  형성이 필수 으로 

수반되어야 한다. 그밖에 신청주의 원칙의 

고수와 객 이고 투명한 심사 차의 실

시, 총액계상사업의 과다 책정문제 등에 

한 개선방안도 향후 해결되어야 할 과제에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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속한다.

마지막으로, 국고보조 제도는 장기 으로 

일부 사업( 앙정부의 필수정책과 지역간 

외부효과를 유발하는 사업 등)을 제외하고

는 포 보조  내지 일반보조 으로 환되

는 것이 바람직하다. 이를 해서는 장기

의 시간계획을 수립한 다음 각 시간 단계별

로 일반재원화가 가능한 사업들을 선정하여 

진 으로 지방교부세로 환시키고, 유사

사업의 통합을 통해 차츰 포 보조 으로 

변화시켜 나가는 실천작업을 수행해 나가야 

한다.

3. 국가균형발 특별회계

국가균형발 특별회계는 참여정부의 출범

과 더불어 새롭게 도입되는 국가․지방간 

보조 제도이다. 아직 제 로 실시되지 않은 

계로 국가균형발 특별회계의 장․단  

등에 하여 섣불리 진단할 수는 없지만, 

지 까지의 정보를 토 로 향후 국가균형발

특별회계가 다루어야 할 주요 과제에 

하여 몇 가지 지 하면 다음과 같다.

첫째, 국가균형발 특별회계는 자신의 정

체성을 확립한 다음 기존의 지방재정조정제

도와 수평  연계성을 히 유지할 수 있

는 제도  장치를 구축해야 한다. 구체 으

로, 지방재정 지원규모, 지원방식, 배분공식 

등에 한 정책선택을 통하여 다른 제도들

과 상호보완 인 연계효과를 도모해야  한

다.

둘째, 국가균형발 특별회계 내의 두 계정 

즉, 지역 신계정과 지역개발계정간의 제도

 연계성을 구축해야 한다.  시 에서 

보면 지역 신계정은 국가산업발 의 효율

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한 반면 지역개발

계정은 균형발 의 형평성을 추구하는 경향

이 높다. 두 계정간의 지향가치가 다소 상

이한 상태에서는 국가균형발 특별회계의 

효과가 극 화되기 어렵다. 정부는 이러한 

문제를 깊이 인지하고 양자의 배분공식과 

운 방식을 일정 수 에서 연계시켜 시 지

(synergy) 효과를 높여주는 정책개선을 해

나가야 한다.

셋째, 리․감독 부처의 복이나 과도

한 문서작업 등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방지

하는 제도  장치를 강구해야 한다. 국고보

조사업과 달리 국가균형발 특별회계는 형

식  실질 상 몇 개의 부처가 직․간

으로 여, 운 되고 있는 실정이며 그에 

하여 지방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상태

이다. 앙부처의 불필요한 료주의는 불

식시키고 신청, 심사, 리․감독 등의 사

업 리시스템을 단일화하는 방안을  모색

해야 한다.

넷째, 제도 도입의 의도 로 “부처 칸막

이”를 가능한 제거하고 유사사업의 통합 조

정을 실시하면서 차 실질 인 포 보조

제도로 변화시키는 노력을 해야 한다.

다섯째, 국가균형발 특별회계의 재원배분

시스템을 빠른 시일 내에 배분공식에 근거

하는 체제로 변화시켜야 한다. 종 의 국고

보조사업의 배분방식과 유사한  시스템을 

배분공식을 토 로 보조 을 배분하는 시스

템으로 변화시켜야 한다. 이러한 변화가 주

어지지 않을 경우 국고보조 제도와의 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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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 애매해 지는 등 국가균형발 특별회계의 

정체성이 모호해지는 상이 나타난다.

Ⅴ. 결 론

참여정부의 출범과 함께 단행된 재정이

제도의 개편은 그 틀이나 방향성 면에서 비

교  합리 이며 지방분권의 취지와 상통하

는 것으로 평가된다. 이제 남은 것은  세부 

실천방안을 보다 정교하게 다듬고 정책 변

화에 따른 상문제나 부작용을 조기에 진

단하고 방 조치를 취하는 일이 요하다 

하겠다.

지방재정조정제도는 앙․지방간 재원배

분 체계의 틀 속에서 장기 인 시각을 갖고 

지속 으로 개선되어야 한다. 이 과정에서는 

지방재정조정제도간의 연계방안은 물론 지

방재정조정제도와 조세제도간의 연계문제를 

염두에 두고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. 이와 

련하여 장기  시각에서 지방재정에 

한 조정제도와 조세제도간의 상  비 (

상 포함)을 어떤 수 으로 유지할 것인지의 

문제와 보조 제도 내에서도 일반보조 과 

특정보조 의 상 비 을 어떤 구도로 설정

할 것인가에 한 비 을 제시하는 문제가 

향후의 요한 과제로 남게 된다. 그리고 

재정이 제도의 조정에 있어서는 재정이

제도의 구성 - 일반보조 과 특정보조 의 

구성  운 방식, 지방비 부담 상사업 

 부담비율 등 - 에 따라 지방재정의 상

과 재정에 미치는 효과가 크게 달라지

는 을 분명히 인식하고 거시  틀 속에서 

개별 제도의 개선을 모색하는 근자세를 

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.

무엇보다 국가균형발 이라는 주어진 정

책기조에서 어떤 방식으로 살릴것인가는 기

술 으로 매우 요한 과제이다. 재까지 

국가균형발 이라는 국가  정책목 을 

하여 균특이라는 새로운 제도도입이 필요하

고, 재원조달수단으로 기존에 문제시되어 왔

던 국고보조 과 지방양여 , 특별교부세를 

재편성한 단계에 이르 다. 그러나 정작 

요한 것은 균특의 재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

인가, 다시 말해서 균특이 지향하는 정책을 

효과 으로 실 하기 한 용도의 배분방법

에 한 고민이 필요한 시 이라고 생각한

다. 만약 앙정부가 자의 인 정책 단에 

입각하여 상사업과 배분방법을 결정하고, 

사업평가를 실시한다면 국가균형발 과 지

방분권의 조화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

다. 정책방향을 구체화시키는 실천 략이 

실히 요구되는 시 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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